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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골자

c  방범원의  경찰관서 파

o  직명의  변경 : 방범원

o  근무  상한연령의 상향

o  현원의  퇴직시 정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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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이유

5 (  방범원 지방고용 1 )종

 력관리와  최대한의 예

9  고용직  공무원 근무상

2.  관계법 령

o  지방공무원법 2  제 조 제

3.

4.  개정규칙 ( ) 안 ' 따로붙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 n

1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

:  조례중개정조례(쭐

 제출년월일 : 1996. 6.

 제  출  자 :  달  서  구  청 장

( ) 총무과장 ‥‥

 에  대한  인사권과  복무지휘권을  일원화시켜  효율적인 인

 산절감을  위한  방범원의  경찰관서  파견근무제 폐지

 한연령의  형평을  위한  근무상한연령의 조정

113  항  내지 4제 항

 견근무제  폐 지

f - 지도원

 조정 : 53  세 - 58세

자동감원

 임과 같음

 파로붙임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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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고용직공무원의  임응등에  관한  조례증  다음과  쓸이 . 개정한다

 제4  조의 2  를  삭제 . 한다

(별표」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상한연령 표

 직근무부명및칙지방고용직

 공무원의 직종

·3 (시행일」 oi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ⓒ (  직명변경에  따른 )  경과조치 이  조례  시행당시  재직중인  방범원은  지도원으로임

 용른  것으로 , 보며  이  조례  시행당시  재직중인  자를  임용함에 . 그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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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l58 rfl 한  연 령

 지  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

 조례중개 정  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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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개  정 안

4 2 제 조의 (  방범원의 ) 곡견 임용권자는 (  삭 741>

 소속공무원중  방범원을  경찰서 · 지서

 또는 '  파출소에  파견근무  하게  할  수 있

. 다

[ t별표 』별표)

 츤방고용직  공무원의  직종 ·  직명 및  지방고용직  공무원의 ·  직종 직명 및

 근무상한  연령 표  근무상한 연령표

구분  경  노 무 구분1종 1종  경  노 무

직명  방  범 원 사환 직명  지  도 인 사환

근무상한 근무상한53 ffl 58 ffl 58 rfl 58 ffl
연령 연령

 비고 :  방범원은  조례  제 106 (1989'호

 년 2  월 2  일 )  공포 시행당시 재직쿵인

?  자를 임용함에 . 그친다


